
충주시 고시 제2024-104호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연수2지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도심지 유휴토지에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연수2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주시청 도시계획과(043-850-61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10일
충  주  시  장

1. 결정취지
⋅대상지는 1990년대 초 kbs송신소 기능으로 인해 금제택지개발사업 및 금릉택지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도심지 유휴토지로서 장기간 미개발된 지역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연수2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붙임참조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연수2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도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4. 열람장소
⋅충주시청 도시계획과 (☎043-850-6121)

http://www.eum.go.kr


<붙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 20,853 20,85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33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20,853
⦁ 장기미개발 도심지 유휴토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도심지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코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53 - 20,853 100,0

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853 감)13,218 7,635 36.6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13,218 13,218 63.4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218
235.0%
이하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제공현황을 고려
하여 용도지역 1단계를 상향하고,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이
용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기 위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 주간선
도로 2,543 교통

광장15
대로
1-7

일반
도로

내고제1956-342호
(1956.8.21.)

변경 대로 1 4 35 주간선
도로 2,543 교통

광장15
대로
1-7

일반
도로 선형

폐지 소로 2 395 8 국지
도로 133 소로

2-251
소로
2-399

일반
도로

충고 제2002-133호
(2001.10.26.)

기정 소로 2 396 8 국지
도로

182 중로
3-24

소로
1-37

일반
도로

충고 제2002-133호
(2001.10.26.)

변경 소로 2 396 8
국지
도로 127

중로
3-24

소로
2-251

일반
도로

종점/
연장

기정 소로 2 397 8 국지
도로 88 소로

2-396
소로
2-399

일반
도로

충고 제2002-133호
(2001.10.26.)

변경 소로 2 397 8 국지
도로 133 중로

3-24
소로
2-396

일반
도로

기종점
/연장

폐지 소로 2 398 8 국지
도로 93 소로

2-396
소로
2-399

일반
도로

충고 제2002-133호
(2001.10.26.)

폐지 소로 2 399 8 국지
도로 183 중로

3-24
소로
1-37

일반
도로

충고 제2002-133호
(2001.10.26.)

기정 소로 2 403 8 특수
도로 38 소로

2-399
대로
1-4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제2002-133호
(2001.10.26.)

변경 소로 3 연1 4 특수
도로 142 대로

1-4
소로
2-396

보행자
전용도로

기종점
/폭원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대로1-4 대로1-4 ⦁선형변경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동주택 진출입
로 확보를 위한 선형변경

소로2-395 - ⦁도로폐지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소로 폐지
소로2-396 소로2-396 ⦁종점변경(소로1-37→소로2-251)

⦁연장변경(182m→127m)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소로 종점 및 연
장 변경

소로2-397 소로2-397
⦁기점변경(소로2-396→중로3-24)
⦁종점변경(소로2-399→소로2-396)
⦁연장변경(88m→133m)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소로 기ㆍ종점
및 연장 변경

소로2-398 - ⦁도로폐지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소로 폐지
소로2-399 - ⦁도로폐지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소로 폐지

소로2-403 소로3-연1

⦁기점변경(소로2-399→대로1-4)
⦁종점변경(대로1-4→소로2-396)
⦁폭원변경(8m→4m)
⦁연장변경(38m→142m)

⦁연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기종점 및 폭원, 연장 변경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1,918 1,918

신설 연수1 주차장
충주시 연수동
787-8번지 일원

- 증) 867 867 -

신설 연수2 주차장
충주시 연수동
782-10번지 일원

- 증) 1,051 1,051 -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연수1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A=867㎡)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근린주구 내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통행확보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
하여 주차장 신설

연수2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A=1,05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근린주구 내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통행확보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
하여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3,580 3,580

신설 연수1 공원
어린이
공원

충주시 연수동
787-3번지 일원

- 증) 3,580 3,580 -

나) 공원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연수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A=3,580㎡)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근린주구 내ㆍ외 어린이 및
이용객들의 편의와 여가생활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나). 공원조성계획(어린이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어린이공원

합계 3,580.0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735.5
유희시설 놀이공간 710.0
휴양시설 휴게쉼터 112.0
편익시설 화장실 59.0

녹지 및 기타 녹지 1,963.5

(2). 공원조성계획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위치

비고
기점 종점

합계 220.8 544.6

산책로

소로 3-1 4.0 5.1 20.4 진입로 부지동측 소로3-2
소로 3-2 4.0 26.0 106.5 진입로 부지남측 소로3-3
소로 3-3 2.0 88.0 175.9 연결로 놀이공간A 놀이공간B
소로 3-4 2.0 45.7 91.5 진입로 부지북측 소로3-5
소로 3-5 3.0 35.9 109.3 연결로 소로3-3 부지서측

소로 3-6 2.0 20.1 41.0 연결로 소로3-3 소로3-5

(3). 공원조성계획 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3,580.0 25

시설합계 1,616.5 25

기반시설
계 735.5
도로 544.6
광장 가 190.9

유희시설

계 710.0 5
놀이공간A 나-1 530.9 1

네트놀이시설 ① 1
놀이공간B 나-2 179.1 4
징검다리 ② 1
조합놀이대 ③ 1
계단놀이 ④ 1
흔들놀이 ⑤ 1

휴양시설

계 112.0 19
휴게쉼터 다 112.0 19
야외테이블 ⑥ 5
원형파고라 ⑦ 6
그네의자 ⑧ 5
앉음벽 ⑨ 3

편익시설
계 59.0 1

편의공간 라 59.0 1
화장실 ⑩ 1

녹지 및 기타 녹지 마 1,963.5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2,413 1개 획지 - 12,413

공동 1 12,413 1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12,413 획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주차장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918 2개 획지 - 1,918

주차장 1 867 1 연수동 787-8번지 일원 867

주차장 2 1,051 1 연수동 782-10번지 일원 1,051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기타 부대시설 및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5% 이하
높이 ⦁최고 29층 이하
배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

⦁아파트 한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하(판상형 및 타워형)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최대 6호 연립
⦁단지 경관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 형태 도입
⦁주동출입부 현관문,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입구감 부여
⦁지붕은 평슬라브를 지양하고, 바람직한 도시경관형성을 위해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 형태를 권장함

⦁담장의 설치는 높이 1.2m 이하로 계획하고, 재질은 철재, 목재 등의 친환경 소
재를 사용하여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색채

⦁자연경관 요소와의 조화를 우선으로 고려하며 현란한 배색이나 그래픽을 제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충주시 색채가이드라인의 주거용도 지정색 범위를
따름

⦁15층 이상의 판상형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여 색채계획을 권장
⦁탑상형의 경우 저층부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계획을 권장
⦁건설사 브랜드 개성을 표현하는 컬러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중채도 이
상의 컬러의 경우 적용되는 면적에 대한 고려 필요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에서 4m~6m



2). 주차장용지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1,2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높이 ⦁최고 3층 이하
배치

⦁주차관리소를 설치할 경우 차량출입구에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배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외장은 용도별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에서 1m
- 단, 획지면 중 부정형구간은 건축물 정형화를 위하여 지침도상 건축한계선
적용 할 것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 공동-1

차량 진ㆍ출입
허 용 구 간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의 지정
- 단, 비상/서비스 도로(재난, 응급환자, 이사차량 통행 등)의 경
우에는 허용구간 지정없이 차량 진출입 허용

대지내 공지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 : 녹지 조성(산책로 포함)
-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시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

⦁인근 도로의 보도와 연접된 전면공지의 경우 보도 연접형 전면
공지로 계획하여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주차장 설치

⦁지하주차장 비율 : 80% 이상
⦁지상부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투수성 및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조성 권장

⦁기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

⦁건축계획및주차수요를고려하여법정설치비율보다상향설치권장

동 선
⦁단지 내 도로와 간선도로 : 직각교차
-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시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



바.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공공기여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현황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해야 한다.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

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

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

려하여용적률을완화할수있도록계획할것

□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9조(개발밀도의 기본원칙) ➁주거지역에서세분된용도지역을변경(상향) 할때는제10조제

1항의종세분상향이있는경우에서변경후의용도지역을기준으로기준용적률을적

용하며, 기반시설확보비율이일정한기준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상한용적률범위

에서용적률을완화적용한다.

제10조(용적률의 적용기준) 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종 세분 사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적용한다.

구분
종 세분 상향이
없는 경우 종 세분 상향이 있는 경우

기준 기준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00%이하 240%이하

② 주거지역에서세분된용도지역을변경(상향)시용적률은다음기준을적용한다.

기반시설
확보비율

(도시계획시설)
적용용적률 비고

구역면적

20퍼센트초과

총 공공시설등의 면적를

제외한 총기반시설 면적

이 전체구역면적의 20퍼

센트이하

기준용적률×[1+1.5×(총 기
반시설면적-
전체구역면적의 20퍼센
트)/(전체 구역면적-공공
시설등 제공면적)]

※계산
결과소수점
둘째자리이하
는절사.

※ 세부산정방법 및 사례는 별지1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공공기여

결정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구 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상비 공사비

합계 8,946.4 5,624.50 3,321.90

도로
주차장

대로1-4호 241㎡ 221.0 180.8 40.2 가감속구간

소로2-396호 폭8m, 연장127m
(보상토지 : 451㎡) 527.2 338.3 188.9 기개설면적 제외

소로2-397호 폭8m, 연장133m
(보상토지 : 744㎡) 726.0 558 168.0 기개설면적 제외

소로(특)3-연1호 폭4m, 연장142m
(보상토지 : 564㎡) 467.5 423 44.5 보행자도로

주차장1,2 1,918㎡ 1,758.8 1,438.5 320.3 투수포장,전기차

공원 어린이공원1 3,580㎡ 4,600.9 2,685.9 1,915.0 시설물, 조경

※ 토지보상비는 주민제안시 750,000원/㎡적용
※ 도로 및 주차장 공사비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
토부 고시 제2023-286호, 2023.6.7.)적용

※ 어린이공원 공사비는 조합놀이대, 조경시설물 및 제반공사비 별도 산정하여 적용

설치주체

:SM자산개발(주)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바.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4.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

결정내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어린이공원 정비

구 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상비 공사비

공원 4호 어린이공원 1,508.8㎡ 645.0 - 645.0 구역 외

※ 어린이공원 공사비는 조합놀이대, 조경시설물 및 제반공사비 별도 산정하여 적용

다. 사업 기간: 2024년 3월 ~ 2027년 12월 31일 

설치주체

:SM자산개발(주)

세부기준

※ 기반시설 중 구역 내ㆍ외 어린이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고시 내용 및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원 관리부서의 방침에 따라 설치 하며, 그 외 시설은 세부

설계 인허가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내역 검토를 통하여 결정

-

기타사항
※ 상기 공공기여 내용 및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